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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ral hazard of designated safety managers is considered as one of the key reasons fo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This study examined the underlying mechanism of the moral hazard problems among 
designated safety managers by applying the principal-agent theory. The moral hazard problem occur when 
there are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principal and agent. This study evaluated 
these issues by using a simple theoretical model and by examining various cases from media reports, and 
found that both types of principal-agent problems were widespread among designated safety manager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to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and conflicting interest problems regarding safety regulations of fer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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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에 대

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여객선 안전 운항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해야 하는 운항관리자가 제 역할을 하

지 못한 것도 중요한 한 원인으로서 제시되었다. 운항

관리자 제도는 여객선 운항의 안전을 해운조합에 소속

된 운항관리자가 감독하도록 한 제도이다. 즉 운항관리

자가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여객선 운항의 전반적인 안

전을 점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의 운항과정에서 이러한 안전점

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또 운항관리자에 의한 부

실한 안전감독이 만연되어 있었다고 한다.

본 연구는 여러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된 운항관리자 

제도의 문제점을 좀 더 학문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 주인-대리인 이론의 분석틀을 활용한다. 운

항관리자의 부실한 안전 점검을,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로 

인식하여,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즉 운항관

리자를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여객선 안전규제를 수행

하는 행위자로 보고 운항관리자, 여객선 선주, 해운조

합, 정부기관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를 분석한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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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정부규제나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시 제기

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운항관리자의 문제

점을 대리인 이론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먼저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여객선 안전규제에서 대

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제로 대리인문제가 발생하였는가를 언론을 통해 알

려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여기서 대리인 문제

는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와 이해

관계의 불일치 문제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

에서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운항관리자 제도

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협력적 거버넌스와 대리인 

문제 

여객선 안전규제를 비롯한 안전 분야의 정부 규제의 필

요성은 먼저, 정보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1)

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다. 정보가 수요자와 공급자 사

이에 완전하게 공개된 경우, 수요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의 안전 관련 정보를 근거로 자신인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객선을 운항하

는 a 와 b의 안전 관련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다면, 

정부의 규제 없이도 여객선사는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서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현

실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여객선의 안전 상

황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이윤을 추구하

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에 드는 비용 증가를 

우려하여 정보 제공을 회피할 수 있다(Lee & Yang, 

2015).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정보가 완

전히 공개되어 있더라도 저가격으로 제공되는 위험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재난과 같은 저확률-고비용의 위험에는 사람들

이 대비를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초래할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그로 인한 손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경우 위험에 대비할 충분한 유인을 

갖지 않는다(Yuh & Kim, 2009; Choi, 2013). 이와 같

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위험한 서비스나 재화를 선

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정

부의 안전규제가 필요하다. 

한편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민간이 서비스 공

급이나 생산에 참여한다.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민간이 공공에 비하여 

더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민간의 자본을 동원

하기 위해서 또는 정당성의 확보차원에서 민간이 참여

하기도 한다(Donahue & Zeckhauser, 2012). 여객선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민간인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안

전규제에 참여하는 것도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활용

하여 보다 철저한 여객선 안전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취

지에 의한 것이다. 

민간이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이나 

규제서비스 등을 수행할 경우 정부기관과 민간 대리 기

관 사이에 일종의 위임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인은 대리인의 과업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위임된 과업

이 아닌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주인으로

부터 위임된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보장할 수가 없

다(Jeong et. al., 1999). 결국 주인-대리인 문제의 원

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다. 정보 비대칭성의 문

제는 다시 위임 계약 이전의 대리인 속성에 관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위임 계약 이후의 대리인의 행위에 대

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는 역선

택의 문제 후자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임계약 이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에 초

점을 둔다. 주인-대리인 문제의 두 번째 원인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불일치이다. 주인과 대리인 

1)  여기서 정보비대칭성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 문제로, 본문에서 분석되는 규제기관과 규제대리인(운항관리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 문제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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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다르

지 않다면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리인이 위임 업무의 목표와 다른 독자적인 사적 이익

을 추구한다면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Jensen 

& Meckling, 1976; Milgrom & Roberts, 1992; 

Groenewegen, et al., 2010). 

여객선 안전규제를 민간의 운항관리자에게 위임한 

운항관리자 제도에서도 주인-대리인 관계가 성립하여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운항관리자

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나타난다면, 그 원인은 역시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과,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관계 불일치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두 유형의 

문제가 운항관리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나타

나는가를 한편으로는 이론적인 모형을 통하여, 다른 한

편으로는 언론에 나타난 실제 사례 조사를 통하여 검토

한다. 또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

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행정학이나 정책학 분야에서 주인-대리인 이론의 

적용은 Yun(1993), Kwon & Kim(1995) 등에 의해 시

론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정부규제와 관련하여 주인-대

리인 이론을 적용한 사례연구는 많지 않다. Kim & 

Kim(2004)은 Laffont-Tirole의 규제 인센티브 모형

을 적용하여 임산물 품질인증제도의 규제사례를 분석

하였다. 동연구에 따르면, 임산물 품질인증제도의 실효

성을 갖기 위해서는 품질인증대상에 대한 혜택이 충분

히 제공되어야 하며, 인증 이후의 사후 품질관리의 중요

성도 강조하였다. 이밖에 공공서비스 공급의 거버넌스 

문제 특히 공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주인-대리인 이

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으로는 Kang(2009), 

Lee(1997) 등이 있다. 이들 논문들은 공공부문의 비효

율성에 대한 논의를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논

의한 것으로서 규제의 민간위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

효율성을 분석하는 본 연구와는 오히려 상반된 시각이

지만, 정보 비대칭성이나 인센티브의 문제를 비효율성

의 근거로 보는 것은 공통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Ⅲ. 운항관리자 제도와 대리인 문제

1. 운항관리자 제도와 주인-대리인 관계

운항관리자 제도는 1970년 12월 15일 부산/서귀포항

을 운항하는 남영호 해양사고를 계기로 신설되었다. 이

후 1993년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확대 개편되었다. 해운법에 따르면, 내항여객운송

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

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운항관

리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

고, 항만에 드나드는 여객선등을 확인하며, 선원을 교

육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은 내

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되, 국가가 일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

한 고시에 따르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운항관리비용은 여객운임액의 3.2%로 정해져있고,3) 

부담금은 해운조합의 운항관리특별회계를 통하여 관리

된다.4) 또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양경찰서

장이 담당하는데, 해양경찰서장은 운항관리자의 직무

수행상태, 자격, 임면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5)

현재 운항관리자 수는 전국적으로 74명인데

(<Table 1>), 이는 한 때 91명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

여 크게 줄어든 것이다. 때문에 인천항과 같이 업무량이 

많은 곳의 경우, 현장점검이 점점 어려워지고, 서류검사

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한다.6)

여객선 운항의 안전규제를 한국해운조합의 직원인 

2)  해운법 제22조.

3)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26호) 제3조.

4)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14-26호) 제6조.

5)  해운법 제22조 3항; 해양경찰청, ‘여객선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3-5호).

6)  The Herald Business, 2014.4.24.



36  Crisisonomy, Vol.12 No.1

ⓒ 2016 Crisisonomy

regions
Head 
quarte

rs

Bu
san

In
chon

Mok
po

Yeo
soo

Je
joo

Ma
san

Gun
san

Wan
do

Tong
yong

Po
hang

Geo
je

Dong
hae

Bo
ryong

Total

no. of safety 
managers

4 2 7 9 8 7 - 5 8 8 6 - 2 5 71

Source: Korea Shipping Association

Table 1. The number of designated safety managers by regions

① Supervising, Auditing
② Permission, Supervising, Auditing 
③ Supervising, Training
④ Recruitment, Personnel management
⑤ Safety management, Regulation
⑥ Membership, Financial support

Marine Police

Min of Ocean and Fisheries

Safety manager

Korea Shipping Association

Ferry operators

①

③

⑤

④②

⑥

Figure 1. A brief overview of actor-network of ferry safety regulations in South Korea 

운항관리자가 담당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규제업무를 

민간에 위임한 관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앞에 Ⅱ장에

서 논의한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이해관계의 불일치 문제가 운항관리자 제도에서 어떻

게 나타나는지 이론적 모형과 언론에 나타난 사례 검토

를 통하여 고찰한다. 그 전에 운항관리자 제도에 관련

된 주요 행위자 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

가 있다. 

<Figure 1>은 여객선 운항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주

요 행위자들의 관계를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대리인인 

운항관리자에게 위임된 업무는 여객선 운항에 대한 안

전감독과 규제업무이다. 특히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의 확인과 그 밖의 

운항질서의 유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경로

⑤).7) 한편 운항관리자는 해운조합의 직원이다. 즉 운

항관리자의 채용과 인사관리를 해운조합이 담당한다

(경로④). 다음 절에서 논의되듯이 운항관리자가 해운

조합에 고용된 직원이라는 사실은 실제 운항관리자의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운항관리자의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 

임무를 담당한다(경로③). 해양경찰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

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8) 해운조합에 대한 감독은 해양수산부 또는 감사원

이 담당한다(경로 ①).9)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사의 사

7)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 8.

8)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 9.



Safety Regulation of Passenger Ships and Principal-agent Problem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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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업허가, 평가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규제업무를 담당하

기도 한다(경로 ②).10) 마지막으로 여객선사는 해운조

합의 주요 예산 지출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고, 해운조

합은 선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역할을 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경로 ⑥). 

앞의 Ⅱ장에서 주인-대리인 문제의 원인을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이해관계의 불일

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객선 운항관리자 제도에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경로 

①, ②, ③과 같은 감독기관의 감독업무가 적절히 수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항관리자 제도

에서 나타나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 모

형과 언론에 나타난 사례 조사를 통하여 자세히 고찰한

다. 또한 이해관계의 불일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운조

합의 운영이 여객선사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또한 

운항관리자는 해운조합 직원이므로 운항관리자의 독립

적인 임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경로 

④, ⑤, ⑥). 규제기관과 운항관리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문제도 다음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2. 정보의 완전성과 운항관리자의 규제행위

먼저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가정에서 운항관리자의 규제행

위를 단순 모형을 통하여 설명한다. 식(1)에서 운항관

리자는 여객선 안전을 위해서 어느 수준의 규제행위(r)

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규제행위에 의한 보상값(W)

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규제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처벌값(P)을 뺀 총효용(U)에 근거하여 결

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규제행위의 보상값은 규제강

도가 강할수록 업무강도도 강해지므로 규제강도의 증

가에 따라서 감소한다. 처벌값은 법에서 정한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수준의 규제수준인 r* 미만으로 규제행위

를 하였을 경우 Pe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

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식(1)에서 보상함수 W(r)

을 선형으로 가정하였고, 규제강도가 기준 이하일 때 

받는 처벌의 값(Pe)도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운항

관리자는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규제강도를 

선택하는데, 이는 처벌값과 (음의) 보상값의 합을 최소화

하는 규제수준으로도 볼 수 있다(식2).11)  <Figure 2>12)

에서 운항관리자는 효용극대화를 위해서 법적 기준인 

사회적 최적수준의 규제강도(r*)를 선택한다. 단, 여기

서 Pe > δr*이 전제되어 있다. 즉, 처벌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면, 운항관리자는 최소한의 규제만 할 것이다.

W(r)=δr         δ<0

P(r)=Pe (if r<r*) P(r)=0 (if r≥ r*)

U(r)=W(r)-P(r) (1)

Max  U(r)=W(r)-P(r)

Min  -U(r)=-W(r)+P(r) (2)

 

3. 운항관리자제도의 대리인 문제1: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

앞의 Ⅱ장에서 논의했듯이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

9)  한국해운조합법 제39조.

10) 해운법 제4조, 제9조, 제19조.

11) 최대화 문제를 최소화 문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그래프로 나타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12) <Figure 2>∼<Figure 4>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U(r)을 표시한다. 즉 운항관리자는 이를 최소화하는 규제수준 r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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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metry

보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를 여객선 운항관리자 모형에 적용해 

보면 운항관리자의 규제모형을 식(3)으로 나타낼 수 있

다. 운항관리자의 규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항관리자의 규제행위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 앞

의 식(1)에서는 운항관리자가 법적 기준(r*) 미만으로 

느슨한 규제를 할 경우 일정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가정

하였지만, 이번 모형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법

적 기준 미만의 규제행위를 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가정한다. 단, 규제강도가 법적기준에 크게 미

달할수록 적발된 확률은 증가하고, 적발확률의 증가율

도 규제강도의 감소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 식(3)에서는 기준 이하의 안전 규제시 적발될 확률

을 Pr(r)로 나타낸다. 

W(r)=δr

P(r)=Pr(r)Pe   0<Pr(r)<1  Pr'(r)<0  Pr''(r)>0 if r<r*,

Pr(r)=0 if r≥ r* (3)

운항관리자는 효용극대화를 위해 (기대)처벌값과 (음

의)보상값의 합을 최소화하는 규제강도를 선택한다(식4). 

Max U(r)=W(r)-P(r)

Min -U(r)=-W(r)+P(r) (4)

최적의 규제 수준 r1에서 식(5)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최적의 규제강도(r1)는 식(5)와 <Figure 3>에 

나타나듯이 법적 기준인 r*에 미치지 못한다.13) 감독기

관에 의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운항관리자가 부실 규

제를 하여도 적발될 확률이 낮아질수록 최적 규제강도

는 r*에 더욱 미치지 못한다. 

U'(r1)=0 

W'(r1)=P'(r1)

δ=Pr'(r1)Pe    r1 < r*,  (δ < 0) (5)

실제로 현실에서도 운행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1>과 관련

하여 설명했듯이 운항관리자의 규제 행위에 대한 감독

은 두 가지 경로로 수행된다. 첫째 해양경찰청에 의한 

지도, 감독이다(경로 ③). 해양경찰서장은 운항관리자

의 직무수행상태, 자격, 임면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

다.14)  두 번째 경로는 해양수산부나 감사원에 의해서 

해운조합을 감사하는 것이다(경로 ①). 해양수산부장

관은 운항관리비용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한국해

운조합의 운항관리비용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감사

를 할 수 있다.15) 운항관리자가 해운조합에 소속되므

로, 간접적으로 해운조합의 행위를 감사하여, 운항관리

자의 행태를 점검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보도에 의

하면 경로 ①, ③ 모두에서 관리감독의 부실이 만연했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실제로 <Figure 3>과 같이 

P(r)값이 상당히 낮아서 적정수준의 규제강도에 미치지 

못할 개연성이 매우 컸다. 

먼저 다음 기사는 경로 ③에서 발생한 관리감독의 부

13) 완전정보 모형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U(0)>U(r1)이 가정되어 

있다.

14) 해운법 제22조 3항; 해양경찰청, ‘여객선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3-5호).

15)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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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문제를 보여준다. 

검찰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을 제

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동해지방해양경

찰청 간부를 체포했다. 해운비리와 관련해 해경 

간부급 인사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

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16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동해

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체포

해 인천으로 압송 중이다. 장 경정은 2012∼2013

년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

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

다. 장 경정은 운항관리자들이 출항 전 점검보고

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객선 안전점검을 부실

하게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경정 

등 해경 관계자가 이를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했

다.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

로 제출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

로 대신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

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이모(48)씨 등 전�현직 해운조합 인

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해경이 관행적으로 부실하게 운항관리자를 감독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16)

또한 다음 기사에서는 경로 ①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및 예방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시인했다. 감사원은 새누리당 김희

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태만, 직무유기 문제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

해 “그동안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감

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자연재해�화재 등에 대해 중점을 둔 관계로 

여객선 운항 등 해양안전 감사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

로 안전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점검�

개선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

변했다.

(중간생략)

참사 이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등 각종 문제들이 감사원이 예방감사

만 잘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인 만큼 예방감사에 

더 많은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17)

즉, 앞의 기사들에 따르면. 감독기관에 의한 운항관

리자의 감독 소홀이 상당히 만연한 문제인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특히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은 기관간의 인

적 유착관계가 있을 경우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실제

로 관련기사에 의하면, 해운조합은 해수부 출신 고위 

관료를 해운조합 임원으로 임명하고, 또 해경 간부 출

신을 안전본부장으로 영입하였는데, 이러한 인적유착

관계가 경로 ①, ③의 감독업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세월호의 안전운항관리를 부실하게 해 도마에 

오른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본부장직에 해양경찰청 출신 고위 간부들을 

계속 영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해운조

합의 해경 간부 영입으로 해경은 여객선 안전점검 

시 눈치를 보느라 허술하게 하고 해양수산부 관료

16) Yonhap News, 2014.5.16.

17) Daegu Ilbo, 20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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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입은 각종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유리하

게 이끄는 등 깊은 유착 관계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해운조합은 지

난 2012년 1월 김ㅇㅇ 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장(61)을 선박 안전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안전

본부장(임기 3년)에 임명했다. 김 안전본부장은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서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장을 지내는 등 해경 고위 간부다. 앞서 해운조합

은 지난 2008년 11월 조ㅇㅇ 전 해양경찰청 차장

을 영입해 안전본부장에 임명했으며, 수십여 년

간 이 자리는 해경 고위간부(경무관)의 퇴직 후 

재취업자리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 업계에선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을 해경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해운조합이 해경 간부를 안전본부장에 지

속적으로 영입, 선사들의 안전점검 등에서 전반

적인 편의를 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객선의 

안전장비와 탑승인원, 화물적재 상태, 안전교육 

점검 등 뱃길 안전을 책임지는 운항관리자는 현행

법상 해운조합이 임명하고 운항관리자는 해경의 

관리�감독을 받는 등 업무 관련성이 밀접하기 때

문이다. 실제 인천해경은 지난 2월 세월호에서 특

별 안전점검을 벌여 구명정 모두 양호하다고 판단

했지만, 침몰 당시 구명정 46대 가운데 분리작동

한 건 1대에 뿐이어서 해경의 안전점검이 유명무

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8)

4. 운항관리자제도의 대리인 문제2: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앞에서는 관리감독의 부실에 의한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운항관리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은 규제행위를 초래할 수 있

음을 이론적 모형과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알아보았다. 

그런데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정

보의 비대칭성 문제 이외에도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

해관계 불일치 문제가 있다.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정

보가 불완전하더라도 대리인과 주인의 이해관계가 일

치하여 대리인이 주인과 다른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

지 않는다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

는다. 대리인과 주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

안으로는 대리인에게 위임된 업무의 성과와 대리인의 

보수를 연계하는 방법 등이 있다. 반대로 대리인의 보

수가 위임된 업무의 성과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

덕적 해이의 개연성이 커진다. 

운항관리자의 경우 경제적 보수19)를 결정하는 것이 

해운조합이다. 즉 운항관리자는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여객선 운항의 안전규제를 수행하지만, 운항관리자의 

보수는 운항관리자의 고용주인 해운조합에 의해서 결

정된다. 해운조합은 정부기관과 비교하여 운항관리자

의 행위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하고, 인

사나 급여 등에 의해서 보다 직접적인 유인체계를 제공

한다(경로 ④). 그런데 해운조합은 다시 여객선사의 대

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여객선사에 재정적으로 종

속되어 있다(경로 ⑥). 궁극적으로 운항관리자는 정부

규제기관의 대리인 역할과 해운조합의 대리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해운조합의 이해관계에 더 크게 영

향 받을 개연성이 크고, 또 해운조합은 여객선사의 대

리인역할을 수행하므로, 여객선사의 이해관계에 종속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중층적인 주인-대리

인 관계에서 운항관리자의 본연적 업무인 안전 규제 업

무가 여객선사의 이해관계에 의해 제한될 개연성이 발

생한다. 

식(6)에서는 규제강도의 강화에 의한 보상에 단순히 

업무강도의 증가에 의한 만족도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

사나 경제적 보수의 불이익 등이 추가되어 보상함수에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가정하였다.

W2(r)=ηr       η < δ  <0

P(r)=Pr(r)Pe  0<Pr(r)<1 Pr'(r)<0 Pr''(r)>0 if r<r*,

18) Gyonggi Ilbo, 2014.4.23.

19) 여기서 경제적 보수는 단순히 급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 등 인사상의 혜택을 다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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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optimal level of safety regulation under adverse 
incentives 

Pr(r)=0 if r≥r* (6)

운항관리자는 효용극대화를 위해 (기대)처벌값과 

(음의)보상값의 합을 최소화하는 규제강도를 선택한다

(식7). 

Max U(r)=W2(r)-P(r)

Min -U(r)=-W2(r)+P(r) (7)

최적의 규제 수준 r2에서 식(8)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최적의 규제강도(r2)는 식(8)과 <Figure 4>에 

나타나듯이 법적 기준인 r*과 r1에도 미치지 못한다.20)  

운항관리자의 엄격한 규제행위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심할수록 규제강도는 크게 낮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운항관리자와 규제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

와 이해관계의 불일치 문제가 모두 작용할 경우 운항관

리자 규제 행위의 부실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 

U'(r2)=0

W2'(r2)=P'(r2)

η=Pr'(r2)Pe  r2<r1<r* (η<δ<0, Pr"(r)>0) (8)

그런데 기존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현실에서 운

항관리자의 규제강도를 완화하려는 유인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시한다. 

이같은 정황을 부추긴 배경 중에는 운항관리자

에게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해운조합’의 임원ㆍ대

기업들이 운항관리자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여객

선사’라는 점도 있었다. 자신들의 인사, 예산, 업무

추진 등을 잡고 있는 해운조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운항관리자들은 점점 해운조합의 임원들인 

여객선사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실

제 현장검사보다는 서류검사만으로 출항을 허가하

는 ‘도장찍는 기계’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런 이유로 세월호는 운항관리자들의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도 과적, 적재불량 상태로 항해에 나설 수 

있었던 셈이다. 점검은 더더욱 ‘형식적’으로 돼 갔

고, 여객선들은 마음 놓고 과적ㆍ승선인원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 이어져 세월호 사고라는 대형 참사

를 낳았다는 지적이다.21)

물론 운항관리자의 급여는 여객 운임에 부가되는 운

항관리비와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충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운항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급여를 지불

하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해운조합의 지시에 큰 틀에

서 따를 수밖에 없고, 또 해운조합은 개별 선사의 이익

을 기본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특성을 갖는

다. 실제로 다음 TV뉴스 사례에서는 운항관리자가 해

운선사의 이익에 반하여 본연의 규제업무를 엄격히 수

행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자) 전직 운항관리자 A씨. 통상 선장이 써낸 

서류만 보고 출항 허가를 해주는 다른 운항관

리자들과 달리, A씨는 직접 매표소나 여객선에 

나가 승객과 화물초과를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해운조합은 A씨의 의견을 무시하

고 출항을 허가했습니다.

20) 앞의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U(0)>U(r2)이 가정되어 있다.

21) Herald Business,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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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운항관리자) “(해운조합) 상부에서 ‘그것 좀 

문제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이 

중간책임자가 적당히 커트할 수밖에 없죠.”

(기자) 그리고 A씨는 얼마후 인사조치됐습니다.

(전직 운항관리자) “(여객선사가) “당장 인사조치

해라. 저 친구 때문에 내 사업 못한다” (하면) 

연고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진급 

누락, 거의 20년 동안 진급 못하고 있는 분도 

있죠.”

(기자) 선원들의 안전교육도 마찬가지. A씨가 선

원들의 퇴선훈련을 참관하겠다고 하자, 여객선

사측은 자신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참관을 

저지했습니다.

(전직 운항관리자) “선사에서 상당히 귀찮게 생각

하죠. 회사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자기들 업무

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운항관리자

가 주관해서 그런 훈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

다.”

(기자) 해운조합이, 회비를 내는 회원사의 입김에

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만큼, 이런 일은 비일비

재합니다.22)

즉 앞의 사례들을 볼 때, 경로 ④, ⑤, ⑥에 의해 표시

되는 선사-해운조합-운항관리자 사이에서 운항관리

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규제업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

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Ⅳ. 결론: 운항관리자제도의 주인-대리인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운항관리자제도가 초래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이론적 모형과 언론에 나타난 실

제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주인-대리인 문

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단순히 이론적 모형의 

논의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현실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데에 연구 의의가 있다. 또한 반대로 세월호 사건 이후 

제기되고 있는 많은 현실의 논의들을 주인-대리인 이

론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

인 정책대안의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여객선 안전규제의 정책사례에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의 원인은 운항관리자와 감독기관 사이의 정보 비

대치성과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으

며, 여객선 운항관리자제도의 경우 두 유형의 주인-대

리인 문제가 모두 심각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

대로 운항관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와 이해관계의 불일치 문제

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해양수산부나 해경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퇴직관료 등이 해운조합 등에 임원으로 영입되

는 것을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철

저한 감사로 규제기관과 운항관리자 사이의 정보 비대

칭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부실한 안전규제시 적발될 가

능성을 높여야 한다. 즉 이는 앞의 모형에서 Pr(r)을 높

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안전조치 미흡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주에 대한 처벌과 운항관리자에 대한 처벌 강

화 모두 이해관계의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

이 될 수 있다. 이는 앞의 모형에서 Pe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서 현재 민간의 운항관리자에게 위임하고 있

는 여객선 안전규제업무를 정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

나 또는 해운조합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 의해 수행하

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 

기관보고에서 제시한 사고 대책에도 해운조합에서 여

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분리해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

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23) 정부기관

22) MBC, 2014.4.30.

23) Yonhap News,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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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전규제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운

항관리자의 이해관계가 해운조합에 의해 왜곡되는 문

제를 시정할 수 있다. 또 안전감독관이 안전규제를 철

저히 수행할수록 인사나 보수체계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앞의 모형에서 

W(r)값이 규제강도가 증가할수록 상승하도록 조정하는 

것과 같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해서 민간에 주

요 공공서비스 기능을 위임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규제업

무의 위임에서는 오히려 주인-대리인 문제만을 심화시

키는 부작용이 클 수 있으며, 여객선 안전규제의 경우

에도 규제업무 위임에 의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의 논의 방향과 같이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와 이해관

계의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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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규제와 주인-대리인 문제

- 운항관리자 제도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여객선 운항관리자의 부실감독 문제

를 주인-대리인 이론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즉 운항관리자를 정부기관을 대리하여 여객

선 안전규제를 수행하는 행위자로 보고 운항관리자, 여객선 선주, 해운조합, 정부기관 사이에서 나타

나는 대리인 문제를 분석하였다. 대리인문제는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과 이해관계의 

불일치에 의해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안전규제의 대리인문제를 첫째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둘째는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는데, 여객선 안전규제의 경우 두 유형의 

대리인문제가 모두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안전규제에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해

소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운항관리자와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와 이해관계의 불일

치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

를 단순히 이론적 모형의 논의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현실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 데에 있다. 

주제어 : 주인-대리인 이론, 정보 비대칭성,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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